
[별표 1]
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처리 기준 

 ① 대상: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증상자
 ② 내용: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‘출석’으로 인정함

등교중지 대상자 인정기간 출석인정 절차

증
빙
서
류

과
제

1. 코로나19 확진자

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
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
※단, 격리기간 포함하여 4
주 이상될 시 질병휴학 권
고

☞ 출석인정허가원 제출
☞ 증빙서류 : 입원치료통지서

O O

2. 격리 통지 받은 자 (보
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
리를 통보받은 자로서 무
증상자 포함)

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
격리 해제할 때까지

[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]
☞ 원격수업으로 수강 대체
※ 담당교수가 원격수업 수강 여부 

확인 후, 100% 이상 수강 시 출
석으로 처리

O O

[원격수업이 불가(미진행)한 경우]
▪교과목 담당교수
 학생 연락 후, 대체과제 부여→출석
인정허가원 수령(학생 제출)→ 과제
물 제출 확인 → 출석 인정
▪학생
 출석 인정허가원(서식) 및 증빙자료 
제출→ 담당교수에게 연락 후 과제
물 확인→과제물 제출

☞ 출석인정허가원 제출
☞ 증빙서류 : 격리통지서

O O

3.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
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
자

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
격리 해제할 때까지

[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]
기존 절차와 동일함

O O

[원격수업이 불가(미진행)한 경우]
기존 절차와 동일함
☞ 출석인정허가원 제출
☞ 증빙서류 :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
제출

*유의사항
: 다만, 격리 통지를 받은 동거인
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
하는 경우,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
결과 ‘음성’ 판정 시 등교 가능

O O

4. 실거주 동거인이 의심
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
실시한 경우

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
지

[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]
기존 절차와 동일함

O O

[원격수업이 불가(미진행)한 경우] O O



 ※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함.
 ※ 상기 1~7번 모두 과제물 대체 등으로 수업 보강 요함 

등교중지 대상자 인정기간 출석인정 절차

증
빙
서
류

과
제

기존 절차와 동일함
☞ 출석인정허가원 제출
☞ 증빙서류 : 실거주 동거인의 검사
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
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

5. 코로나19 의심환자 및 
조사대상 유증상자
※ 의심환자: 확진 환자의 
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
자와 접촉 한 후 14일 이
내에 발열(37.5°C 이상) 또
는  호흡기 증상(기침, 호
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 
※ 조사대상 유증상자
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
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
나19가 의심되는 자
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
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
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 
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
나타난 자
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
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
으며, 14일 이내 발열
(37.5°C 이상)또는 호흡기
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
이 나타난 자

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
멸(호전) 시까지
※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

[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]
기존 절차와 동일함

O O

[원격수업이 불가(미진행)한 경우]
기존 절차와 동일함

☞ 출석인정허가원 제출
☞ 증빙서류 :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
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(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혹은 문자 
통지 사본 혹은 진료확인서)

O O

* 학생이 대면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

아래의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확인 

후 등교 가능

1. 선별진료소 ‘코로나19 음성’ 결과

확인서

2.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

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

이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서 등

O O

6. 단순 발열(37.5°C 이
상) 또는 호흡기질환(기
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
자 (코로나19 검사 ‘음성’ 
인 경우) 
※대면(오프라인) 수업에 
한하며 등교 후 의심증상
으로 귀가조치자 포함

증상 발현일 포함 최대 4일

[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]
기존 절차와 동일함

O O

[원격수업이 불가(미진행)한 경우]
기존 절차와 동일함
☞ 출석인정허가원 제출
☞ 증빙서류 :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
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(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혹은 문자 
통지 사본 혹은 진료확인서)

7. 코로나19 발생 국가를 
방문한 자

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기존 절차와 동일함 O O


